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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1. 생활보장과-33257(2015.09.22)호와 관련입니다.

        2.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안건상정 요청이 있어 

아래와 같이 『성북구정보공개심의회』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가. 일    시 : 2015. 10. 6(화) 14:00시

          나. 장    소 : 6층 행정국장실    

          다. 심의방법 : 참석심의

          라. 참석대상 : 성북구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6명

            - 위원장 : 행정국장 

            - 위  원 : 감사담당관, 행정지원과장, 김귀옥위원, 유한범위원, 김보하위원, 이재욱위원

          마. 심의안건 : ‘비공개’ 에 대한 이의신청

            - 청구내용 : 자녀 등이 제출한 기초생활수급비 분할청구 고충민원 서류 사본

            - 비공개 사유 :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상자들의

             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,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함.

            - 이의신청 내역 :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행위능력이 없기에 법정대리인인 본인은 

               미성년자가 행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가 아닌 직접적 당사자이며, 개인의 

              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성년이 아닌 자녀들의 신상 및

               고충에 대한 사항이기에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여야 함. 

붙임 : 심의자료 1부. 끝.


